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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 단체교섭 배경의 변화

산업혁명 초기부터 등장한 국의 단체교섭은 다른 주요 서유럽국가와 비교해 관련 법규정이 없

다는 것이 특징이다. 국의 단체교섭 시스템은 종종‘자발주의(voluntarism)’또는‘단결방임

(collective laissez faire)’으로 불린다.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 양측은 모두 정부의 적극적 개입 방침에

해 알고 있으며, 각기 속한 단체들이 서로의 교섭 요구를 어느 정도 지지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는

편이다. 이는 단체협약의 이행에도 적용되는데, 국에서는 단체협약 조항이 직원의 개별 고용계약

에 구체적으로 반 되지 않는 한, 또는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한(명시되는 경우는 드물다) 단체협약

은법적구속력을갖지않는다. 

1980년 초반까지는 다음과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우선, 전통적 산업의 쇠락과 량실업의 급속

한 확산으로 노동조합의 세력이 약화되었다. 1979년에 선출된 보수당 정부(1997년까지 정권유지)가

의해 제정한 반조합법도 노조의 기반을 흔들었고, 기업들이 자신들의‘특권’을 좀 더 적극적으로 행

사하도록 했다. 두 번째로 유럽경제 통합의 진행으로 인한 경쟁의 심화와 국제화로 사용자의 입장에

서는 비용삭감과 유연성 강화의 필요성이 커지게 되었다. 그 결과 1980년 후반 복수사용자교섭

(multi-employer bargaining)이 실패로 돌아갔는데, 이는 기업들이 단체교섭을 자신들의 요건에 맞추

려들었기때문이다. 

따라서 1990년 는 단체교섭의 전반적인 침체와 분권화로 얼룩지게 되었다. 정부가 지원하는‘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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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장고용관계실태조사(Workplace Employee Relations Survey : WERS)’1) 시리즈에 따르면, 단체교섭

의 적용을 받는 전체 노동자의 비율이 1990년 54%에서 1998년에는 40%로 줄어들었다. 민간부문의

경우에는 비율이 더 낮아져 노동자의 1/4만이 단체교섭의 적용을 받았다. 단체교섭의 쇠락은 노조

조합원수 감소에도 나타났다. 전통산업에서 서비스산업으로의 고용이 체되는 것도 감소 이유 중

의하나로들수있다. 조합원수는1979년1,320만명으로최고조에달했고, 이후20년동안550만명

이 감소했다. 현재 공공부문 노동자 5명 중 약 3명, 민간부문 노동자 5명 중 1명만이 노조에 가입해

있다. 동시에, 복수사용자교섭이 적용되는 범위가 1990~98년 사이 절반으로 줄어들어, 7명 중에 1

명에만 적용되며, 그 부분은 공공부문에 속한다. 현재 민간부문에는 60개의 산별협약이 남아 있고

약 170만 노동자가 이에 적용을 받는다. 하지만 부분의 협약이 해당 산업의 최저임금 정도만 규정

하고있고따라서작업장에서의실효성여부는의문시된다. 

지속적인 교섭 분권화로 인해 조합은 이에 적절한 준비가 부족하며 처할 인원도 부족하다. 예를

들어, 전력산업의 민 화로 4개의 직종별 교섭이 약 20개의 기업별 협약으로 빠르게 교체되고, 다시

60개의 교섭으로 체된 바 있다(Arrowsmith, 2003). 그 결과 조합의 인력이 분산되었고 수익까지 줄

어들게 되었다. 이러한 전개 덕분에 사측에서는 단체교섭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의 범위를 줄이고 교

섭 아젠더를 새로 짤 수 있었다(Brown et al, 2003). 그 예로, 은행산업에서 1980년 후반 규제완화

이후 단체교섭이 빠르게 와해되어 사용자들은 전통적인 서비스 급여 체제를 해체하고 성과급과 같

은 혁신적인 인적자원관리(HRM)를 도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전부터 산별∙기업별 또는 작업장

수준에서‘다층(multi-tier)’교섭이이루어졌던토목등일부산업에서는분권화의 향이덜했다. 

이 에서 이러한 단체 합의된 기본 임금률 변화를 비롯한 단체교섭의 변화를 살펴볼 것이다. 국

에서 임금은 사용자들이 경쟁격화로 발생하는‘축소 압력(down pressure)’과 강한 경제 성장과 그 결

과 발생한 노동력 부족으로 발생하는‘신장 압력(up pressure)’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맞추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이는 인플레이션을 기본 임금상승률의 기준으로 사용하고, ‘지불능력(ability to pay)’

1) WERS는 1980년, 1984년, 1990년, 1998년에 이루어진 설문조사에 기반을 둔 전국적인 데이터 셋트이다.

가장 최근 조사는 2004년에 이루어졌지만 아직 그 결과가 발표되지 않았다. 이 에서 WERS 조사는 종

업원25인이상의 국기업을 상으로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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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고려하고, 보너스를 포함해‘인플레이션 이상 인상(inflation-plus)’메커니즘을 추가적으로 사용

하여 이루어진다. 따라서 낮고 안정적인 인플레이션이 임금 결정의 관건이었다. 이외에도 임금 관련

교섭 아젠다 변화에 해서도 살펴볼 것인데, 특히 소매물가지수(Retail Price Index : RPI), 성과급의

강세, 그리고공공부문의임금구조‘현 화’노력과더불어나날이중요성을더해가는‘지불능력’에

해서도살펴본다. 

■최근 상승률 경향

국에서 부분의 임금협약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일부 기업에서는 이보다 오랜 기간 효력이 있

는 협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비용면에서 더 큰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이고, 단체협상에 소요되는

시간과 그 부정적 향을 줄이기 위해서이다. 예로 푸조 자동차(Peugeot Motor Company), 닛산 자동

차(Nissan Motor Manufacturing), 매그녹스 전기(Magnox Electric) 등이 있다. 국 임금협약의 1/4 정

도는 매년 1월에 체결되고 이는 부분 제조업의 경우이다. 1/3 이상의 임금협약이 4월에 이루어지

는데4월은 국에서회계연도가시작하는달이기도하다. 이때는주로서비스산업에서교섭이이루

어진다. 1/10은7월이후에이루어지는데주로공공부문이다. 나머지는연중골고루이루어진다. 

단체협약 기본임금의 연간 인상률을 보면 장기간에 걸쳐 뚜렷한 일관성이 나타난다. 1996년 이후

한 해만 빼고는 인상률이 모두 3.0~3.5% 에 머물고 있다(표1). 이는 생활비 증가와 상관없이, 국

임금교섭 타결의‘기준’수치로 보인다. 물론 같은 기간 소매물가지수(RPI)에 나타나듯, 물가가 비교

적안정세를보인것도간과할수없다.2) 인플레이션이역사적으로유례없이낮은수준으로안정적으

로 유지되었기 때문에 임금교섭에서 비용절감과 생산성 증가분을 임금인상률‘소매물가지수 이상

(RPI plus)’타결에 반 할 수 있다. 이는 기업이 경쟁적인 노동시장에서 노동자를 채용하고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상품시장 경쟁으로 인력감원 압박이 가해지는 때 효율성 증 의 메시지가 설득력

2) 정부는 임금교섭에 있어 소매물가지수(RPI)의 안으로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 사용을

권장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CPI가 꾸준히 낮게 유지되기 때문일 것이다(최근에 1.1~1.9% 사이로 나타

남). 하지만실제로협상에 향을끼치는것으로보이지는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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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지는 데 도움이 된다. 인플레이션율이 꾸준히 2~3% 에서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직원 채용

과유지, 조직변화촉진을위해인플레이션율바로위에서임금인상률을타결하려는것으로보인다. 

<표 1>에서 또 한 가지 눈여겨 볼 점은 연간 소득 변화가 항상 기본급 인상분보다 약간 높다는 점

이다. 이는 부분 민간부문의 보너스 지급이 더해졌기 때문이다. 예로, 가장 최근의 수치를 보면

2005년 초 민간부문 평균소득지수(AEI)가 보너스 지급분 없이 4.2% 증가한 반면, 보너스를 합하면

4.8%까지 늘어나게 된다. 공공부문의 경우는 4.6% 다. 보너스 구조와 단체교섭 간의 관계는 불명

확하다. 많은 경우 100% 임의로 발생해서 교섭 테이블에 올려지지 않는다. 아래에서 다루어질, 노동

자의 성과에 기반하는‘성과급(merit payments)’등은 교섭시 논의되기도 한다. 이때는 전체 임금(pay

pot) 수준또는배분기준수준에서논의된다. 

독립 연구컨설팅기관인 Industrial Relations Services(IRS)에서 최근 임금협약에 한 상세한 분석을

했는데, 그 결과에 따르면‘임금협약이 2개월간의 시간차는 있으나 총인플레이션(headline inflation)

의 패턴을 따른다’고 한다(Atttwood, 2005:28). 상승률 면에서도 산업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첫

째, 공공과 민간부문 임금상승률은 현재 비슷한 수준에 있다. 이는 공공부문의 임금수준이 민간부문

의 임금수준에 미치지 못했던 보수당 정권 당시 수립된 오래된 전통이 끝났음을 의미한다. 두 번째

로, 민간부문내2005년1/4분기동안체결된임금협약중검토된199건중에서, 9~15개산업이평균

3.0%의 인상률로 협약이 체결되었고, 나머지 산업은 3.0%를 평균으로 최소 2.5(출판과 방

송)~3.5%(건설)까지의 인상률을 보 다.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임금인상에 있어 일반적인‘전반적

(across the board)’방식 신에 개별적 성과(merit)를 기준으로 사용한 기업들이 거의 전체의 1/3에

달하는데 부분3.5% 정도의높은인상률을보 다는점이다. 

<표 1> 임금, 소득, 인플레이션 변화 : 1996~2004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단체협약 평균임금인상률* (%) 3.5 3.5 3.7 3.0 3.0 3.5 3.0 3.2 3.0

평균소득증가** (%) 4.0 4.0 4.6 4.6 4.4 4.3 3.4 3.6 3.7

연간RPI 변동*** (%) 2.4 3.1 3.4 1.5 3.0 1.8 1.7 2.9 3.0

출처 : *단체협약 평균임금인상률 - 노동조사부(Labour Research Department), ‘Bargaining Report’와‘Workplace Report’

** 평균소득증가-국가통계청(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ONS), Average Earnings Index

*** 연간 RPI 변동 -국가통계청(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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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임금교섭 아젠다의 변화

기준결정

임금교섭에 사용되는 기준과 관련하여, 일부 주요 변화는 1990년 에 발생했다. WERS 데이터의

장기적 분석을 보면, 1990~98년까지 임금교섭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인플레이션 수준이지만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전반적 경제상황과 작업장 또는 기업의 실적과의 연관성이 늘었다는 점일 것

이다<표 2>. 이를 보면 복수사용자교섭을 통해 외부 참조(external reference)가 줄고, 조직 내 상위 수

준에서 정의한 제약으로 결정되는 만큼, 기업 내에서의 분권화가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한 임금구조 변화가 교섭 결과에 향을 끼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조적으로 단체행동

(industrial action) 위협은1990년에도1998년에도민간부문교섭에는별 향을끼치지못했다.

<표 2> 1990년과 1998년의 민간부문 임금교섭에서 중요한 요소

1990 1998

생활비 52% 51%

노동시장상황 31% 23%

기타 기업과의 비교 27% 23%

고용 또는 유지 4% 0%

경제적 요소 35% 57%

지불능력 17% 14%

작업장 또는 기업의 실적 17% 30%

전반적 경제 상황 1% 14%

다른 임금교섭과의 관계 18% 5%

기타 향요소 18% 35%

생산성 향상 6% 9%

조직내 상위수준의 규제 0% 8%

직원 개별 실적 4% 3%

임금구조변화 0% 9%

단체행동 또는 이의 위협, 교섭력 1% 0%

출처 : Millward et al,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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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지난 1998년 이후 성과급이 임금에 관해서 몇몇 산업에서는 가장 큰 쟁점이 되었기 때문에, WERS

2004 조사에서성과급과관련된결과가어떻게될지기 된다. 성과급은 부분‘성과관리’노력증

와 관련이 있는데, 직원의 개별 공식평가를 부서단위∙개인단위 목표 논의, 개발 또는 교육 계획

합의, 직원 목표 설정, 또 많은 경우 성과급 배정 기반 설정에 활용한다. 120,000명 이상의 인사 전문

가와 기업 인사담당자를 회원으로 두고 있는 CIPD(Chartered Institute of Personnel Development) 연

구 결과를 보면, ( )기업의 2/3(69%)가 정식 성과관리(PM)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1990년 초에는 이 비율이 20%에 불과했다(Armstrong and Baron, 1998; Bevan and Thompson

1992). 성과급제는 공무원, 교육, 보건 등의 비 리 공공부문으로까지 확산되어 있다.(Arrowsmith et

al, 2001). 공공부문에서는 노조의 향력이 지속되어 인플레이션율 이상의 임금타결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견해가 팽배하여 조합에서 성과급제를 반 해 오고 있었다. 1998년 WERS 조사결과, 민간부

문 37%, 공공부문 20%에서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IPD에 따르면 팀 단위로 성과급

을지급하는경우는찾기힘들어졌고, 기업8%에서만발견될뿐이다. 

성과급제도는임금에서노조가의사결정에참여하는 신에노동자와관리자간에개별적관계를형

성하도록 하기 때문에 노조에 위협이 된다. 물론 성과급제도도‘공세적인’또는‘유화적’목표를 가질

수있다. 성과관리는직원동기부여, 우수직원유지, 기업문화발전, 해당경 진의예산과인사목표달

성과임금연계, 직원의개발과고용가치증진을위해임금을보다적절히활용해야한다고직접적으로

주장한다. 또한그‘숨겨진’목적으로는비용감소, (고용관계의개별화와임금관련노조의소외를통한)

집단주의훼손, 작업노력강화또는통제, 성과가나쁜노동자제거등을예로들수있다. 물론노동자

들은 절차적∙실제적 정의가 유지되기 바랄 것이고 그 결과 어느 정도의 노조 개입은 계속될 것이다.

이전에 비해 소원해진 관계라 할지라도 말이다. 하지만 국 은행산업의 예를 보면 복잡한 성과 표준

사용이 문제가 될 수 있고 임금관련 단체행동도 유발할 수 있다. 전통적인 연공제 임금표 방식 신에

‘시장’과‘성과’기준을사용하게되면가장높은임금을받는사람들이꾸준히좋은성과를올리더라

도 연간 임금인상을 계속해서 못 받는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국 최 은행인 HSBC와 로이즈

(Lloyds) TSB, 2곳에서이와같은문제로임금분쟁이발생한바있다(Arrowsmith,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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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영향력감소

개별 노동자를 상으로 한 성과급제도의 확산이 단체교섭의 향력 감소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는 주장이 있다. CIPD는 산업 전체에 걸쳐 약150만 명을 고용하는 477개 기업을 상으로 실시한 제

4차 연례보상관리조사(annual reward management survey)를 2005년 2월 발표한 바 있다. 조사 결과

를 보면, 직무등급구조(grade structure)의 유연성이 증가했는데 민간 서비스업의 70%와 제조업의

59%에서‘세분화 되었던 직급의 광역 직급으로의 통합(broad-banding)’, ‘세분화되었던 직무의 직

군으로의 통합(job families)’방법 등을 한 가지 이상 적용했기 때문이다. 이를 활용하는 비율은 공공

부문에서 41%로 낮았는데 공공부문의 경우 58%가 계속 기존의 임금 체계를 사용하고 있다(민간부

문에서는5%). 

이러한 임금구조 내에서의 임금인상에서, 사용자(민간부문 기업의 약 2/3과 공공부문 기업의 약

1/2)는 개인의 성과, 능력, 적성 평가에 따라 결정을 내린다고 한다. 이외에도 시장가격, 인플레이션,

지불능력을 고려한다고 한다. 또한, 추가적 단기 보너스와 인센티브를 통해 여러 다양한 형태의 지급

이 이루어진다. 제조업의 62%, 민간 서비스 기업의 69%에서 보너스와 인센티브제를 사용하고 있지

만, 예측가능한 로 공공부문 또는 기부제로 운 되는 조직은 20% 정도만이 이를 사용하고 있다.

보너스와 인센티브 부분이 업 결과에 따라 이루어진다. 보너스와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기업에

서 이를 지급받는 노동자의 비중이 2002년 이후 꾸준히 늘어나서, 기술직∙전문직의 경우는 83%에

서 89%로, 사무직∙단순직의 경우에는 81%에서 88%로 늘어났다. 가장 많이 받는 경우, 비관리직

노동자의 경우 평균적으로 기본급의 약 10% 정도로, 상임 관리직의 절반 정도 수준에 해당한다. 또

한민간부문기업의40%가노동자들에게장기보유주식배당(share plan)을제공하고있다. 그결과짐

작 가능한 로, CIPD 조사에 따르면, ‘임금에 있어서 단체교섭의 향력이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임금결정과 단체협약의 관련성은 지난 4회에 걸친 CIPD 조사 동안 꾸준히 감소해서, 관련

이있다는응답의비율이2002년33% 에서2005년23%로줄어들었다.

공공부문진행사항

임금 관련 단체교섭은 공공부문에서 가장 강력하게 남아 있고, 복수사용자교섭이 여전히 이루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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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예를 들어, 2003년 지방정부임금위원회(local government pay commission, 거의 모든 지방정

부 조직의 임금 및 근무조건을 결정하기 위해 전국합동위원회(National Joint Council)에서 설립)는 해

당 부문의 임금과 근무조건을 위한 일관성 있는 전국단위 체제 유지를 지지했다. 1997년, 상호합의된

업무평가 방식에 따라 전국 공통의 임금체제를 마련하는 중요한 전국적 합의가 이루어졌다. 국가보

건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 NHS)에서도 최근 주요한 전국적 임금협약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100만 명 이상의 NHS  직원에게 적용된다. NHS의‘변화 아젠다(agenda for change)’는 4년간의 협상

끝에 2003년 공개되었는데, 2004년 12월부터 2005년 10월 사이 전국적으로 이행되며 100만 명 이상

의NHS 직원들을위한새로운업무평가급여체계(pay band)와합의된조건을제시하고있다. 

중앙 공무원의 임금교섭은 해당 부서와 청 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전반적 과정은 재무

부에서감독하고있는데그결과협약체결이지연되는경향이있다. 보다장기적으로유효한교섭정

책이 효력을 발휘해 2001년 이후 약 25건의 협약이 체결되었다. 공무원노조(PCS)가 2004년 4월 국

가 임금청구권(national pay claim)을 제기한 후로는, 정부 또한 전체 공무원의 임금과 근무조건에 일

관성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노조는 공무원들이 다른 부서에서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

면서 받는 임금의 격차가 심각하다는 사실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는 2004년 학 부문에서의 임금분

쟁으로이어졌고전국체제에맞는지방업무평가를도입함으로써타결되었다. 

■결 론

1980년 와 1990년 를 거치면서 국에서 단체교섭의 적용범위가 줄어들었고, 이러한 경향은

민간부문에서 두드러졌다. 임금교섭은 계속 활발하게 이루어졌지만, 주요 산업 내에서나 여러 산업

간에 안정적인 결과를 낳았다. 타결된 임금상승률은 역사적으로 유례없이 낮고 안정적인 인플레이

션율을 꾸준히 앞섰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플레이션율을 앞서는 임금타결이 가능할 수 있으며, 직원

수와 업무량이 기업간 경쟁 압력에 따라 요동치는 경우에도 유용한 직원모집과 유지가 가능하다. 다

양한 보너스와 성과급제도의 강화도 같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전반적 소득을 증 시킨다. 이

부분이 단체교섭 범위 밖에서 이루어지지만 말이다. 임금결정 기준에 있어서, 기업 경 실적과 직

원의 성과가 더욱 중요해 졌으며, 그 만큼 단체교섭의 역할이 줄어들었다. 임금교섭은 공공부문에서

더욱활발히이루어지고있고최근에는다시국가단위교섭이이루어지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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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 낮은 인플레이션과 경제성장이 지속된다면, 전반적 임금인상률이 인플레이션보다

0.5~1% 높은 지난 10년 동안의 경향이 지속될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임금교섭이 항상 이

루어질 것이라는 말은 아니다. 임금평등, 의무감사, 기업연금 등 다뤄야 할 중요 이슈가 많이 있다. 이

중 기업연금은 국에서 큰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많은 기업이‘확정급여형(final salary

scheme: 최종급여의 2/3을 연금으로 보장)’연금을 신입사원에게 더 이상 제공하지 않고 이보다 연금

액수가 낮은‘확정기여형(money purchase)’이나 이 둘을 섞은 혼합형(hybrid)제도로 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은행산업에서 보여지듯, 표준임금제도에서 개별 성과제도로의 전환은 임금 배분

메커니즘 관련 많은 새로운 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 이처럼, 공공부문에서 임금 분쟁은 전체 상승률

이 아닌 시스템 내 격차해결에 해 주로 초점을 맞춰왔다. 효율성과 평등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란

어려운 일이다. 즉, 앞으로도 임금교섭은 복잡하고 분쟁을 유발하기 쉬운 작업이 될 것이며, 특히 노

동자들이노동조합을통해잘조직화되어있는경우에는두말할나위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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